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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국가정책들은 실제로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절대로 동일한 것은 아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활동 측면을 다루고 있다. 

① (시간당) 저임금

② (개인별) 저소득

③ 근로빈곤 :  생산연령 또는 퇴직 후에 관계없이, 유급노동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가계 빈곤

이 문제를 어떠한 틀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의, 원인 분석 및 해결책이 달라진다. 이러한 

상이한 측면들을 다루는 제도들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논의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정책들 간의 모순을 간과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독일에 일관된 ‘저임금 근로자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는 극단적일 수 있지만 유일한 것

은 아니며, 독일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모순을 이해하는 데 

1)  이 글은 2011년 12월 1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SSK사업단 주최로 개최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세미나를 위해 준비된 원고를 저자가 

국제노동브리프 출판을 위해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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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크게 저임금, 저소득, 근로빈곤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임

금 부문에서는 저임금 부문의 촉진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들로 시작하여, 저임금의 실제 확산

에 대해 기술하고, 끝으로 산발적인 임금규제 시행과 법정 최저임금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대

해 다룬다. 저소득 부문에서는 독일의 가족제도 및 고용체제가 어떻게 저소득, 특히 여성의 저

소득을 부추기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activating turn)’가 어떻게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금과 노년빈곤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아본다. 그리고 ‘저임금’과 ‘저소득’에 이어 ‘근로빈곤’을 살펴보고, 특히 2005년 최저소득급여 

개혁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앞의 세 측면을 통합하여 종합적

인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살펴본다.     

█ 저임금

미덕으로서의 저임금?

1970년대 초반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의 경기순환기를 거치면서 독일의 실업 수치는 계단 

모양의 패턴을 나타냈는데, 각 침체기에 실업이 늘어났다가 이어지는 상승기에는 부분적으로

만 회복되었다. 숙련에 기반한 기술변화와 경기순환적인 선택 과정은 반복되는 해고와 채용 과

정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저숙련 노동자는 점차 증가하는 실업자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되었고(그림 1), 장기실업자 내 비중은 더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기술수요와 인력의 숙련구조 사이의 불균형은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었던 1990년대에 특

별히 빠르게 심화되었다. 취업한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은 1991년과 1998년 

사이에 약 16%에서 13%로 하락하였고, 실업자 중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은 약 36%에서 

39%로 증가하였다(Reinberg, 1999).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취업자

들의 기술 구조(skill structure)는 일자리 구조(jobs structure)를 앞서게 되었다. 즉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수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도 숙련 노동자들이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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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 2008년의 경우, 직업훈련 또는 교육 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21%였던 반면

에(Bellmann, Stegmaier, 2010: S. 8), 같은 해 취업자 중에서 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던 

노동자의 비중은 15.3%에 불과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 Statistik, 2011). 근로조건 조사

에 따르면, 2006년에는 여성 근로자의 15.2%,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9.5%가 자신들의 숙련수

준 이하에 취업하였다(Hall, 2010).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실업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주로 

비숙련 노동자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되었다(Berthold und Fehn, 2000). 따라서 ‘저임금 부문’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저숙련 노동자의 저생산성을 적절히 반

영하는 임금률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면, 저숙련직에 대한 수요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논

리다(Kommission für Zukunftsfragen der Freistaaten Bayern und Sachsen, 1997). 

이러한 주장들은 여러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우선,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단체교섭 구조의 해체를 옹호하였는데(Berthold und Stettes, 2000), 해체 방법으로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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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1975~98년 전체 및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

주주:  This is the legally defined German unemployment rate (administrative cou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ILO definition of unemployment.

자료: Reinber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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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의회(work council)가 실업 구직자에게 ‘유리하게’ 지역별로 합의된 임금률을 낮출 수 있는 

소지역(local) 임금협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조에게 직접 실업 구직자를 위한 상대적

으로 낮은 진입 임금률을 책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사민주의적’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임금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재직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임금을 보완하

거나(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Heinze und Streeck, 2000). 

‘저임금 부문’의 실질적 확대

‘저임금 부문’에 관한 공론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여전히 연속적 층을 이루며, 저임금 기준선

에 대한 모든 정의는 전적으로 관행을 따르고 있다. OECD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 정의

에 의하면, 중위임금(median wage)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으로 본다. 

독일에 ‘저임금 부문’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실

제로는 그러한 부문이 이미 존재하였고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부문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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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저임금 근로자의 수(서독과 동독에 상이한 저임금 기준선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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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2008년 저임금 기준선 (중위임금의 2/3): 서독은 9.50 유로, 동독은 6.87 유로

자료:  Kalina, Weinkopf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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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개혁도 없었던 상태였다. 모든 종속 노동자(즉 파트타임 노동자와 소

위 ‘미니잡(mini job)’이라 불리는 매우 짧은 시간의 파트타임 노동자 포함)의 시간당 임금을 고

려한다면, 전환점은 1998년으로 비중이 15%에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1%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로 약간 줄어들었다(Kalina, Weinkopf, 2010b).2) 

저임금 부문의 확대로 인해, 당초 의도대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취업기회가 향상되었는지 여

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된 바 없다. 서술적인 조사만으로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상당

한 정도로 혜택을 받았다는 견해를 정확히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림 1]의 시계열 자료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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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숙련별 고용률 및 실업률(25~65세, 1991~2008년)

주주:  In order to inspect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a consistent database, these data were 

calculated from the German microcensus using ILO definitions. A skills-specific breakdown of the 

administrative unemployment count gives the impression of a slightly less negative outcome for the 

unskilled (cf. Möller 2011).

자료: German microcensus (labor force survey), calculations by Martin Brussig.

2)  서독과 동독 지역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임금 기준선과 비중은 각 지역에 따라 달리 산정되었

으며, 여기서 독일 전체에 대해 표기하는 수치는 가중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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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과 관련된 비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지위에 지속적인 향상이 없고, [그림 3]의 비숙

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2~3년의 수습기간 또는 이에 상당)의 실업률을 보면 오히려 지속적

으로 확대되는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살펴보면 그림은 조

금 더 우호적으로 나타난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지위는 1996년 이후부터 향상되었으

나 2001~2004년과 2008년의 경기침체기에 후퇴하였다. 실업에 관해서는 증가하는 숙련격차

와 고용에 관해서는 줄어드는 숙련격차라는 이 명백한 수수께끼는 비숙련 고용 증가는 실업자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저

임금 고용의 확대와의 우연한 관계를 가정한다면(물론 이러한 서술적 자료로는 규명할 수 없지

만), ‘저임금정책’은 정당화를 위해 언급된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저임금 부문의 성장은 분명히 전체적인 임금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독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였고,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다(Bispinck, 2011). 독일의 단

위노동비용(per unit labour costs)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 이는 독일의 수출 성장에 기여

해 온 반면에 현재 유로존을 위협하는 불균형을 야기하기도 했다(Hein, 2011). 그러나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이 임금억제를 통한 수출 확대 과정에서 창출한 일자리의 수가 국내시장이 

피폐해져서 상실하게 된 일자리의 수보다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orn et al., 2010).

‘저임금 부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경합하는 제안의 하나로 취급하던 

것에서 현실로 인정하고 점차 문제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노동

시장 개혁이 있은 후부터였다. 

임금규제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보편적인 법정 최저임금이 없다. 이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국가 개입 없이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경우, 노사의 자율적 임금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

을 감안하면, 왜 최근까지 심지어 노조들도 보편적 법정 최저임금의 도입에 반감을 보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엄격하게 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독일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단체, 즉 노조와 사용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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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원 간에만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비노조원3)에 대해 차별을 두

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이 노조 가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산별단체협약의 적용을 위해 중요하다. 사

용자협회에서는 가입을 꺼리는 일부 사용자에게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

만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되지 못하는 준회원 자격(second-tier membership status)을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4). 서독 지

역에서 확립된 노사관계제도가 통일후 동독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동독 지역의 단

체협약 적용 근로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더 낮아졌다. 어떠한 면에서는, 독일의 통일은 독일 단

체교섭제도의 부분적 침식을 촉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이 자동적으로 통계상 저임금 기준선 미만 임금의 배제를 의미하는 

(%)

10

0
1996

70

56

68

52

63

47
44

61

42

57

41

56 55

40 38 37

20

30

40

50

60

70

8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63

41

56 56

서독 동독

[그림 4] 업종별ㆍ지역별 단체협약 적용대상 업체 근로자의 비중(1996~2010)

자료: Ellguth, Kohaut (2011).

3)  독일에서는 노조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

문에 ‘클로즈드숍’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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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반드시 저임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에 유의

해야 한다. 2011년 현재 협약임금의 약 16%가 2008년에 실험적으로 책정된 저임금 기준선인 

시급 9유로4) 미만인데(Kalina, Weinkopf, 2010b), 물론 이는 노동력의 16%가 그러한 범주에 고

용되어 있을 거라는 뜻은 아니다.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 외에도,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임금을 규제한다. 

단체교섭법(Tarifvertragsgesetz-1)은 전통적으로 효력확장 절차를 전제한다. 즉 단체교섭 당사

자 중 한편의 청구가 있고, 노조와 사용자 상급단체 대표 동수로 구성된 협약위원회(협약확장

특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상 노동자의 50% 이상에게 이미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단

체협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간주되면 해당 부문 전체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선포될 수 있다. 효력확장 결정 조항의 사용 빈도는 1991년 전체 단체협약건수의  

5.4%에서 2009년 1.5%로 감소하였는데,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직접 관련된 업종별 사용자협

회의 공개적인 의사 표명과 달리 사용자 상급단체들의 반대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사용자 상급단체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파견근로자법(2), 최저근로조건법(3), 근

로자파견법(4)에 다양한 종류의 효력확장(erga omnes) 절차를 도입했다. 자율적 단체교섭

(Tarifautonomie) 전통에 따라,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대표적인 단체협약이 존재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그 협약이 해당 업종 내에서만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니도록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네 가지 방법들 사이의 기술적 변화는, 확대 적용되

는 협약의 대표성 기준 및 정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이

러한 규제의 시행 결과, 통계상 저임금 기준선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이 산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행 절차에서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

며, 해당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에서 해당 업종의 정당한 대표를 놓고 

분쟁이 있는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다. 단체교섭의 ‘확대 적용’에서 단체교섭의 ‘보완’으로 패러

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4)  독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서, 일부 단체협약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수치

를 사용하였다. 최근의 수치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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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small earnings)

지금까지 통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개인별) 저소득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저임금과 저소득이 분명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저임금은 어느 정도로, 그리고 법적·물리적 한계 내에서, 장시간 노동을 통해 보전될 수 있지

만(보안업의 경우가 대표적), 저소득은 저임금 외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적자 자영업 또

는 단시간의 종속적 파트타임 고용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도나 근로자 경력 전체로 볼 

때 고용 단절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독일 고용체제의 저소득 촉진

독일 고용체제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간접적으로 저소득을 유도하는 제도와 장치가 

많으며, 이 중 대부분은 절반만 현대화된 ‘보수적’ 성별 체제와 관련이 있다.

-  독일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서독 지역에서는, 육아시설이 부족해서 영유아 자녀의 보

육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전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여

성은 출산 후 일을 중단하고, 파트타임직으로 복귀하여 자녀가 13세가 넘어서야 풀타임 업

무를 재개하거나, 아니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된다. 

-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피부양가족과 유가족에게 파생 혜택(derived 

entitlements)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노동시장 불참 또는 제한적 

참여를 지원한다. 조세제도도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 각자에게 별도로 누

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세금 분할(tax splitting)’ 제도는 소득

이 차이가 나는 부부에게 간접적 지원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이러

한 조세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배우자들에게는 상당한 조세 부담

이 된다. 

-  2003년 이후로 ‘미니잡’이라고 불리는 ‘주변적인(marginal)’ 파트타임 고용은 이미 이러

한 체제하에서 196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소득이 월 400유로 미만인 저소득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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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job)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이미 자

신의 배우자. 부모 등을 통해, 또는 학생건강보험과 같은 기타 제도를 통해 이미 사회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상관 없이 사

용자의 정액 원천과세를 통해 지급된다. 총 740만개의 미니잡이 존재하고 490만 명이 미

니잡을 유일한 일자리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이는 임금고용 근로자의 약 12%에 해당하며, 

이 중 3분의 2는 여성), 미니잡은 독일 고용제도의 주춧돌로 자리잡았다. 정의에 따르면, 미

니잡은 저소득 일자리를 의미하며, 2003년 이후로 기준선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잡

으로 인정되는 최대 소득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  고용 경력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전체적으로 조각보와 같아진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도 이를 입증할 만한 적절한 페널데이터는 없지만, 저숙련자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Giesecke, Heisig, 2010): 저숙련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실

직 후 경력단절 빈도가 더 잦아짐으로써 연간 및 평생 소득이 더 낮아지고 있다. 

모든 제도가 성별과 관련하여 작용한다. 실제로, 독일 고용제도가 조장하는 저소득은 주로 여

성 근로자의 소득이며,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일자리(small job)’의 확산 동향은 근

로시간 통계에도 반영된다. 독일 여성 고용률은 2000~2009년까지 약 9%포인트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전일제 고용으로 환산한 고용률은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사실상  하락하였고, 동 

기간 내 성장률로 5%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 Equal Opportunities, 2010: S. 171). 다시 말해, 여성의 몫으로 돌

아가는 ‘노동의 케익’은 그 케익을 나누어 갖는 여성의 수보다 훨씬 느리게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역할

사회정책, 특히 노동시장 또는 고용정책에 있어서 ‘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저소득 동향

을 잠재적으로 강화한다. 구직자가 거부할 수 없는 ‘수락할 만한’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상당

히 엄격해졌다. 1997년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실업 후 6개월간은 자신의 기술보다 낮은 수준

의 일자리를 수락할 필요가 없었지만  6개월이 경과하면 기술 수준을 5단계 중 1단계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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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자리를 수락해야 했다. 1997년 이후 자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직자가 6개월

간 자신이 기여한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나면, 해당 실업급여(순 임금의 3분

의 1에 해당) 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모두 ‘수락할 만한’ 일자리가 된다. 충분한 실업보험 혜

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그 혜택이 소진되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소득급여를 받는 실직

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면 수입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수락하여야 한다.

여전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실증적 연구 결과는 ‘일자리 우선’ 정책이 소득구조의 격하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실직 구직자

와 재직근로자 모두 이전보다 더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하였

다(Rebien, Kettner, 2011). 일을 시작한 최저소득급여 수혜자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기간을 정

하지 않은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되었고 약 50%는 (저임금 기준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

급 7.5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약 4분의 1은 자신의 검증된 기술 수준에 미달하는 일자리

를 수락하였다5)(Achatz, Trappmann, 2009). 다시 말해, 임금과 소득에 대한 유효한 하한선이 정

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우선’ 정책은 저임금과 저소득의 확산에 기여한다. 

█ 근로빈곤

가계 차원의 근로빈곤

빈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가계 차원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저임금 또는 저소득과 직접적

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소득과 빈곤의 관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

될 수 있다. 즉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로 인해 빈곤을 면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라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소득이라도 빈곤해질 수 있다. 

EU-SILC 데이터에 의한 최신 통계 수치에 의하면, 독일의 공적소득이전 후 근로빈곤 위험

5)  기술수준에 있어 더 이상의 하향이동 가능성이 없는 비숙련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향이동을 감수하고 일을 재개한 사람이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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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1). 게다가 비교를 위해 선정된 국가들 중에서 독일은 여성의 

빈곤위험률이 남성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다. 안타깝게도 입수된 자료로는 성별 임금격차, 여성

의 노동시장참여 제한, 대부분이 여성인 한부모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저소득 보완책으로서의 제도개혁 

2005년부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실직자들을 위한 두 급여제도가 ‘구직자 최저소득급여

(minimum income benefit for jobseekers)’라는 단일 제도로 통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Knuth, 

2007, 2009 참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급여 기

준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점진적 급여 반환(gradual benefit withdrawal) 방식은 다른 국가들의 

소득세 우대제도와 유사하게 작용하는데, 단, 급여 지급이 개시되기 전 근로시간 또는 소득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도 분명한 점은, 저소득을 받아들이는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의 목적과 운용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입증하듯이,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에 현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월 근로소득의 미산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최초 100유로 미만은 전액 미산입된다. 

- 100~1,000유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취할 수 있다.

-  1,000~1,200유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만을 취할 수 있다(1명 이상의 자녀를 

<표 1> 12개월 중 6개월 이상 피고용 인구 중 빈곤위험 인구의 비중(공적이전 후, 2006년, 일부 EU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전체 6.1 4.3 7.4 4.1 10.7 6.7 9.8 4.6 6.4 8.0

남성 6.3 4.4 6.8 4.9 12.0 7.0 11.7 4.6 7.0 8.3

여성 5.7 4.3 8.2 3.2 8.8 5.9 6.9 4.6 5.8 7.7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11b).



36_  2012년 1월호 <<   

부양하는 경우에는 1,500유로까지)

-  1,2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급여 수급

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동등대우의 원칙 때문에, 이 조항은 급여 수혜자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소득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불충분하더라도 근로를 택하게 하는 인센티브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

나 현 소득으로 부양하기에는 가족이 너무 많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역할

을 한다. 결과적으로, 임금근로에 종사하면서도 급여를 받는 수혜자의 비율은 2005년 18%에

서 2008년 12월 27%로 증가하여(Hartmann, Bergdolt, 2010) 그 수는 130만 명에 달했다.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용인된 규범과 함께 효과적인 임금 하한선이 부재하는 한, 근로연계

급여는 여전히 퍼즐과 같을 것이다. 즉 한순간에는 근로를 유도하고 급여 수급을 줄이는 인센

티브처럼 보이겠지만,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임금덤핑, 근로-여가-소득 균형의 최적화, 전통

적 가족모델 유지를 위한 일종의 지원금으로 보일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저임금·저소득·근로빈곤에 초점을 두어, 이전에 국제적 기준에서 묘사되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독일을 목격하였다. 소위 ‘조정된 경제(coordinated economy)’가 효과적인 

임금규제가 전무한 커다란 구멍을 방치하고 있으며, 사용자 상급단체는 ‘효력확대’ 규정을 통

해 이런 허점을 막으려는 시도들을 방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임금 · 고품질 경제로 인식되

어 왔던 독일에 상당한 규모의 저임금 부문이 형성되었으며 임금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왔다. 

연간 및 평생 저소득은 오랜 기간 (서부) 독일 여성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최근에 가족 및 

교육 정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보수적’ 가족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단호한 전략은 아직 시행

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빈곤은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빈곤의 두 측면인 노후빈곤과 근로빈곤만을 다루었다. 

소득보전을 통해 근로빈곤을 완화한다는 것은 불충분한 가계소득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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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지어 그 원인이 강화되는 한, 상당히 높은 비용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낮은 시간당 임

금은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다. 그러나 공적 논의에서는 시간당 임금과 가계빈곤의 관계를 조

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의 상당수가 바로 빈곤의 이

유이기도 하다. 독일 고용체계 하층부의 임금과 소득에 대한 전략은 모순적이고 단편적이다. 

오랫동안 저임금 부문의 발달은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

한 것으로 묘사되었고, 전반적인 임금억제는 지금까지도 미덕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고용 패

턴, 임금구조, 가계빈곤의 연관성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분야들을 서로 결합하

여 살펴보면,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 간결하다. 과거 ‘포디즘(Fordism)’의 ‘황금시대’에는 가능했

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숙련 남성이 매우 검소한 생활수준이라도 가족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족 임금(family wage)’을 벌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가

정을 꾸려야 한다면, 그 자녀의 어머니에게 전일제 고용직 또는 동일한 임금에 상응하는 경력

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또한 자녀가 매우 어릴 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가 일반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인 생계부양자 체제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바라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고숙련 커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족 임금이 더 이상 한 

명의 소득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전일제 근로자 1인이 보전 급여 없이도 생

활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최저임금 규정과, 전업주부와 엄마에게

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진 후에

야, 그래도 여전히 궁핍한 가족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고 고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보

전 급여를 설계하는 데 지출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바람직한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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